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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이 보고서는 스마트폰을 필두로 하여 급변하고 있는 모바일환경과 공

공정보 개방․활용에 대해 잘 모르는 직원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해

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보고서이다. 경찰의 공

공정보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부처‧공공기관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치안정책연구소의 보고서 작성방식을 따르나 필요

한 부분에서는 적절한 방식으로 작성하였으며, 보고서를 활용하는 곳에

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표와 그림을 사용하였다. 

이 책에는 여백이 많이 있다. 지면 여백을 없애기 위해 그림 크기를 

줄이면 그림내용이 잘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림 내용을 보다 정확

하게 전달하기 위한 불가피한 편집임을 밝힌다. 

이 책에 명시된 인터넷 주소나 홈페이지 경로는 변경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이 책을 흑백으로 인쇄하여 볼 경우 사진과 그림을 알아보기가 어려우

므로 가급적 컬러로 인쇄해서 보거나 PC를 이용하여 컬러모니터로 보기

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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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인터넷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터넷은 일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터넷은 시공간을 넘어 전 세계를 연결하고 다

양한 서비스로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바꾸어 놓았으며 편리한 생활을 누

리게 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은 전자민원 G4C를 이용하여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

고 어디에서나 365일 24시간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민원

서류를 신청‧발급‧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우리나

라는 UN이 발표한 2010년 전자정부평가에서 필란드, 미국, 노르웨이 

등과 같은 국가정보화 선진국을 제치고 전자정부 준비지수, 온라인 참여

지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림 1> UN이 발표한 전자정부 준비지수 순위 

출처: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0, 2010. p.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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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UN이 발표한 전자정부 참여지수 순위 

출처: UN, United Nations E-Government Survey 2010, 2010. p. 85.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연결된 PC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거의 모든 가정과 사무실 등에 유선인터넷이 보급되어 있으며 수 

많은 PC방이 24시간 영업 중에 있다고 해도 유선인터넷은 장소의 제약

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욕구에 맞추어 무선인터넷 기술이 

등장하고 유비쿼터스(Ubiquitous)1)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1) 유비쿼터스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언제, 어디서나,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뜻이다. 유

비쿼터스 개념은 1988년 제록스 팰 러엘토 연구소(PARC)의 마크 와이저가 처음 제시한 유

비쿼터스 컴퓨팅이 그 효시로 알려져 있다. 유비쿼터스란 실세계의 각종 사물에 컴퓨터를 

장착해 사용자가 언제,어디서나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성열 외, 모바

일인터넷 프로그래밍 : 무선인터넷프로그래밍/WML/WMLScript, 내하출판사, 2007,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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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컴퓨터 환경의 시대적 변천

출처: Morgan Stanley, The Mobile Internet Report, 2009, p. 16.

 정부는 유비쿼터스 시대에 u-Korea를 구현하기 위해 2012년까지 

1,972억원을 투입하는 “유비쿼터스 기반 공공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마

련하여 추진하고 있다.2) 이렇게 통신기술과 정보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나 경찰 치안행정분야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에 경찰에서는 유비쿼터스 치안(u-Police3))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4) 

한편 스마트폰은 현재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9년 11월 미국 애플社 스마트폰인 아이폰

2) 대한민국정부, 2009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9, 124면.

3) “유비쿼터스 정보기술(UIT)을 이용한 경찰서비스(u-Police Service)의 효과는 현재의 경찰

서비스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즉 유비쿼터스를 활용한 과학적 치안서비스의 활용

은 그동안 경찰력 위주의 인(人)경비치안활동을 넘어 부족한 경찰력으로 경찰활동이 미치지 

못했던 범죄사각지대의 범죄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주민들

이 범죄로부터 느끼는 심리적 안전감에 있어서도 크게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범죄

자에게 사전에 범죄심리를 억제시켜 사실상 범죄예방활동에 큰 효과를 보일 것이다.”, 박성

수, “유비쿼터스 경찰서비스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9, 326면.

4) 경찰청, 미래비전 2015, 2009, 208-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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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들어온 이래 불과 1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스마

트폰의 열풍이 대단하게 불고 있다. 

2010년 초만 해도 이처럼 폭발적인 성장세를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

았다. 2009년 11월 로아그룹은 전문가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국

내 스마트폰 시장이 약 180∼200만대 규모로 예측한 바 있으며, 지난 6

월 내놓은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는 올해 스마트폰 시장 규모를 400

만대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모두 빗나갔다. 2010년 11월말 

기준 스마트폰 가입자는 SK텔레콤 340만명, KT 240만명 LG유플러스 

50만명 등 총 630만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0년 내

에 스마트폰 가입자가 700만명을 넘어서고, 최근의 증가 속도 추세라면 

2011년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1400~1600만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5)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초기인 2009년 12월에 

고등학생 유주완은 버스운행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서울버스

(Seoul Bus)라는 아이폰용 응용프로그램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였다. 

이 응용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서 버스운행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으로 연결되

는 버스정보를 경기도에서 차단하여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게 되

었다. 이러한 경기도의 조치에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언론의 관심이 

점점 커지게 되자 경기도지사는 버스정보 차단을 해제하도록 지시하였

다. 이로 인해 공공정보의 공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 정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Government 2.0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

다.

정부의 서비스와 웹 2.06) 기술에 근간을 둔 Government 2.0(Gov 

5) 강세훈, “올해 스마트폰 700만 시대 열린다”, www.newsis.com (2010. 12. 5 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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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함에 따라 공공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이 기대되고 있다.7) 국가정보화가 추진되면서 민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정보의 종류와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개발 등을 위

해 공공정보의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공공정보의 개방과 활용에 대해 아직까지 별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바일 환경에

서 활용할 수 있는 경찰의 공공정보를 파악해 보고 경찰의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경찰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스마트폰의 개념과 관련 동향을 살펴본다. 스마트폰이 기

존의 휴대폰과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스

마트폰 이용실태에 대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보고, 스마트폰

6) 데이터의 소유자나 독점자 없이 누구나 손쉽게 데이터를 생산하고 인터넷에서 공유할 수 있

도록 한 사용자 참여 중심의 인터넷 환경.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모아 보여주기만 하는 웹 

1.0에 비해 웹2.0은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정보를 더 쉽게 공유하고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블로그(Blog), 위키피디아

(Wikipedia), 딜리셔스(del.icio.us) 등이 이에 속한다. 네이버 백과사전(100.naver.com , 

2010.11.20 검색).

7) Gov 2.0은 정부 및 공공 부문에 웹 2.0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되는 새로운 정부의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 William D. Eggers가 정보기술로 인해 변화될 미래 정부의 모습을 논의하

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이다. 기존의 정부와 사용자간의 일방향성 정보전달 과정과는 달

리 Gov 2.0은 쌍방향 소통을 통해 사용자가 정보의 생산·공유·참여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전종수 외, "Gov 2.0 시대의 공공정보 및 공공서비스 활성화 전략", CIO리포트 

21호,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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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국내기업과 정부의 동향을 알아보도록 한다. 그리고 경찰의 모

바일서비스 현황을 알아보고, 모바일 경찰서비스에 대한 활용예상에 대

한 설문조사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제3장에서는 공공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동향을 살펴본다. 먼저 국내 

공공정보 개방과 관련된 법‧제도를 고찰하고 공공정보 개방‧활용과 관련

있는 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어떠한 공공정보가 제공되고 제공되

지 못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에서 공공정보를 이용한 사례를 알아 

본다. 그리고 공공정보를 활용한 주요 스마트폰 앱 경진대회들이 어떻게 

열렸고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어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외국의 공공정보 개방사례를 통해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기로 한다.

제4장에서는 모바일 경찰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모바

일 환경에서 이용하면 유용할 경찰의 공공정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 파악해 본다. 그리고 경찰의 공공정보를 제공‧관리‧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연구 내용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였

다. 첫째, 온-오프라인을 통해 관련 자료 및 문헌을 수집하고 고찰하였다. 

둘째, 관련 세미나와 워크숍에 참석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셋째, 설문

조사자료를 분석하여 관련 현황을 파악하였다. 넷째, 해당 분야에 종사하

는 관계자, 업무담당자와 인터뷰를 하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아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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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스마트폰의 개념과 관련 동향

제1절 스마트폰의 개념8)

1. 스마트폰이란?

일반 휴대폰은 음성통화와 메시지(SMS, MMS) 기능을 주요기본기능

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제품에 따라서 특화한 기능을 탑재하여 소비자

가 선택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이 사용하기 쉽게 사용방법을 

보완하여 실버폰이라 하고, 음악기능을 강화하여 뮤직폰이라 하며, 게임

을 많이 탑재하여 게임폰으로 세분해서 개발·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사

용자는 자신이 주로 이용하고자 하는 기능이 많이 포함된 휴대폰을 처음

부터 선택하고 사용해야 한다.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는 이렇게 마케팅 

대상에 따라 상품기획을 한 후 휴대폰을 개발한다. 

스마트폰은 전화기능을 추가한 작은 PC라고 할 수 있다. PC를 구입

하면 처음에는 OS가 제공하는 기본SW만 있으나 사용자가 어떠한 SW를 

설치해서 사용하는가에 따라 PC의 활용도는 무한하게 달라진다. 이처럼 

스마트폰도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원

하는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즉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게

임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설치하여 게임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업무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설치하면 업무용 폰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

8) 권태형 외, “스마트폰을 이용한 경찰서비스 활용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치안정책연구소, 2010, 245-24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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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휴대폰과 스마트폰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기능의 확장성에 큰 차

이가 있다.

2. 스마트폰의 무선인터넷 접속방법

기존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 무선인터넷을 이용하

는 방법이다. 기존 휴대폰은 무선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비싼 요금을 

내고 통신사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야만 한다.9) 반면에 스마트폰은 무

선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통신사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무선랜(WiFi)을 이용하여 무선접속장치(AP)가 설치된 곳을 중심으로 일

정 거리 이내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10) 즉, 일반휴대폰 

사용자가 ‘요금폭탄’을 걱정하면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반면 스마트

폰 사용자는 무료 AP에 접속하여 데이터요금을 걱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9) “통신사들의 무선인터넷에 대한 이런 태도는 IT강국이라는 한국을 모바일 인터넷의 ‘고립된 

섬’으로 전락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한국의 무선인터넷의 보급률은 2%로 경제협력

기구(OECD) 평균인 2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휴대인터넷 이용률은 여전히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54%를 상회한다. 이는 지난해 한국의 가구 인터넷 보급률

이 세계 최초로 80%를 넘어선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김태열, “스마트폰 ‘열려라, 무료 무

선인터넷’”, Weekly 경향, 2010년 872호, 24면.

10) 이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들 수 있다. 자동차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도로는 유료

도로와 무료도로가 있다. 일반휴대폰 사용자는 무료도로(무선랜)를 사용하지 못하고 비싼 

유료도로(이동통신망)만을 이용해야만 했다. 반면에 무선랜 접속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 이

용자는 잘 닦인 무료도로(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다. 만일 차선도 좁고 속도도 느린 유료도

로보다 차선도 넓고 속도도 빠른 무료도로가 있다면 누구나 무료도로를 이용할 것이며 통행

료 걱정 없이 많은 곳을 다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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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스마트폰과 일반휴대폰의 인터넷 연결의 차이

위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마트폰은 무선랜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과 이통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방법이 있다. 반면에 

일반휴대폰 사용자는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

는 방법을 사용한다. 스마트폰은 일반 인터넷홈페이지를 스마트폰에 있

는 브라우저로 볼 수 있지만, 일반휴대폰에서는 무선인터넷용 마크업 랭

귀지로 만든 웹페이지를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접

속한다.11)

제2절 스마트폰 관련 동향

1.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하루에도 수 많은 스마트폰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

11) 최근에는 일반휴대폰에서도 스마트폰처럼 무선랜을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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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기사나 자료를 인용하여 정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본 보고서

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2010년 7월에 내 놓은 ‘스마트폰 이용실

태조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대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 12세~59세 이용자

유효표본수: 1,578명

조사방법: 인터넷

조사기간: 2010년 5월 10일 부터 2010년 5월 19일 (10일간)

가. 스마트폰 이용 이유

스마트폰 이용자 10명 중 7명은 ‘다양한 응용소프트웨어(모바일 앱12) 

등)를 설치‧이용할 수 있어서(76.4%)’,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

어 서(72.0%)’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63.4%)’ 또는 ‘고

사양 단말기를 이용하고 싶어서(29.2%)’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된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12)본 조사에서의 ‘모바일앱(Mobile App)’은 스마트폰에 최적화 된 응용소프트웨어

(application)로서 게임, e-book,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앱스토어(App 

Store)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모바일앱을 구입하고 스마트폰에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2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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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스마트폰 이용 이유(복수응답,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2010, 3면.

나. 스마트폰 주요 이용 기능

스마트폰 이용자는 ‘인터넷 접속(95.9%)’기능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GPS(지도, 위치기반서비스 등)(79.4%)’나 

‘신규 모바일앱 설치 및 이용(78.3%)’, ‘이메일(71.9%)’, ‘문서작업

(35.5%)’ 등 스마트폰에 특화된 기능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소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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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스마트폰 주요 이용기능(복수응답,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2010, 6면.

다. 스마트폰 이용 행동 및 인식

스마트폰 이용자의 과반수가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거나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정보공유 활동이 증가

(51.0%)’하였으며, ‘스마트폰 이용은 학업 또는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51.0%)’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함으로써 무선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담감

이 감소(46.7%)’하거나 ‘가정, 직장 등에서 PC 등을 통한 인터넷 이용이 

가능해도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42.2%)’하는 증 스마트폰 이용

이 인터넷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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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스마트폰 이용 행동 및 인식(%)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2010, 7면.

라.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 현황

스마트폰 이용자의 91.3%가 최근 1개월 이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

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73.4%는 최근 일주일 이내에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시 주로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웹사이트인 

‘모바일 웹사이트(41.9%)’를 이용하며, ‘모바일 앱(36.0%)’, ‘일반 웹사이

트(22.1%)’순으로 이용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이용자의 71.5%가 하루 1번 이상 인터넷

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59.4분

이며, 일 평균 1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도 41.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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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빈도(%)와 일평균 스마트폰 인터넷이용시간(%) -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자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2010, 9면.

마. 스마트폰 인터넷 접속방법과 스마트폰 인터넷 이용 

장소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자는 인터넷 접속방법으로 ‘무선랜(WiFi)'

을 가장 선호(65.4%)하며, 무선랜을 주로 이용(63%)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스마트폰을 통한 주된 인터넷 이용장소는 ‘이동중인 교통수단 안

(77.0%)’이며, ‘실외장소(길거리 등)(59.4%)’, ‘가정(55.9%)’, ‘상업시설

(54.2%)’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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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장소(복수응답, %) 

-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이용자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2010, 10면.

바. 모바일앱 이용 현황

스마트폰 이용자의 66.0%가 최근 1개월 이내(‘최근 1주일 이내’ 

40.5%, ‘1주일-1개월’ 25.5%) 모바일앱을 다운로드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중 25.2%가 하루에 한 번 이상(‘하루에도 여러번’ 11.7%, ‘하루 한 

번 정도’ 13.5%) 모바일앱을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중인 스마트폰에는 평균 23.1개의 모바일앱이 설치되어 있

는 반면, 주로 이용하는 모바일앱은 평균 9.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무료 모바일앱은 평균 19.9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유료 모바일

앱은 평균 3.2개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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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모바일앱 설치자의 29.5%는 모바일앱을 구입하기 위해 월 평균 

10,000원 이상(‘10,000원~20,000원 미만’ 20.2%, ‘20,000원 이상’ 

9.3%)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모바일 앱 이용목적은 ‘정보검색 또는 일반적인 웹서핑(87.6%)’

이며, 다음으로 ‘음악(mp3 등) 듣기 또는 다운로드(83.9%)’, ‘생활정보

(78.1%)’, ‘길안내(77.0%)’, ‘대중교통정보(76.2%)’, ‘달력, 일정관리

(74.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림 10> 모바일 앱 이용목적(복수응답, %) -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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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2010, 17면.

사. 스마트폰 이용 전망

스마트폰 이용자 중 41.7%가 스마트폰 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이용자는 43.9%이고,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1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이용자 중 스마트폰 재구매 의향자는 89.0%이며, 스마트폰

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이용자의 97.0%가 향후 재구매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85.5%는 스마트폰을 타인에

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스마트폰 이용에 만족하는 이용자

의 경우 97.4%가 추천의향을 보였다.

2. 국내 기업의 동향

종합온라인몰을 운영하는 홈쇼핑업체들은 경쟁적으로 쇼핑 애플리케이

션을 최근 잇달아 선보였다. 2006년도에도 이미 일반 휴대폰에서 쇼핑

이 가능하였으나 사용이 불편하고 종량제로 부과되는 데이터통신요금 때

문에 이용이 저조했었다. 그러던 중 스마트폰에서 무료 인터넷(WiFi)이 

가능하고 데이터정액요금이 보편화되면서 모바일쇼핑 환경이 크게 개선

됐다. 게다가 최근 30만원 이하 금액은 바로 스마트폰에서 결제가 가능

해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본격적인 모바일쇼핑 시

대가 열리게 됐다.13) 

금융분야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은행과 증권사가 스마트폰으로 은행업

무와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3) 김정태, “홈쇼핑업체, 모바일 쇼핑 주도한다”, http://www.mk.co.kr (2010. 4. 26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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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난 3·4분기 137만명에 

달하고, 이용건수는 전 분기와 비교해 약 370%, 이용 금액은 약 300%

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프로스트 앤 설리반14)은 국내 모바일광고 시장 

역시 올해 3157억원 규모로 전년보다 31%나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생활의 변화와 연관산업의 성장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 중소

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보기술(IT) 관련 벤처기업 수는 지난해보다 

약 20% 늘어났고 IT 분야 구인인원은 45%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15)

언제 어디서나 이동 중에도 e메일 사용, 전자결재, 업무 및 현장보고 

등의 실시간 업무 처리가 가능해지는 모바일 오피스 구축도 늘어나고 있

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5년간 102억원을 들여서 2010년 1월 스마트폰

을 이용한 UTIMS(유지보수시스템)를 도입하였다. 전 직원에게 스마트폰 

6,500대를 지급하고 2,000여명의 전담 인력만이 하던 수리 업무를 

6,500명의 전 직원이 나눠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었다. 글이나 말 대신 

바코드와 사진·동영상을 이용하여 고장 신고를 하고, 실시간 업무처리로 

기기점검 소요시간을 절반으로 줄였으며, 긴급상황에는 신고자가 스마트

폰으로 매뉴얼을 보고 수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도시철도공사의 새로운 UTIMS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284억원의 운영비용이 절감되고, 미래혁신가치에서는 1,100억원의 

가치가 창출되며, 투자 순편익은 1,282억원, 추가적 사회편익은 3,242억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16) 

모바일 오피스 확산에 따른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면, 모바일오피

스가 강력한 확장성·효율성으로 기업과 산업 전반에 확산 될 것이며 기

14) 미국 시장조사기업.

15) 권해주, “아이폰 1년새 162만명.. 국산앱 작년比 3배 증가”, http://www.fnnews.com 

(2010.11.25 검색).

16) KT경제경영연구소, 모바일 오피스 구축의 경제적 효과, 20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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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스마트化를 넘어 제2의 IT혁명을 촉발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개인 삶의 질과 행동 양식이 변화하고 기업의 생산성이 혁신되며 기업문

화가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였다.17) 

KT경제경영연구소는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오피스 및 스마트워크를 

본격 도입하면 오는 2014년까지 4조8000억원에 달하는 연관 시장을 창

출하고 업무체계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18)

3. 정부의 동향

스마트폰이 폭발적일 정도로 빠르게 보급되자 정부‧공공기관에서는 해

당 부처의 업무와 관련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

케이션과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전용 웹페이지를 앞다투어 내놓고 있

다. 내용이 충실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여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는 기관도 있는 반면에 부실한 기능으로 사용자로부터 호응이 없는 경

우도 있다. 또한 모바일 웹페이지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비싼 개발비용을 들여가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다.19) 

2010년 3월, 정부는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민간의 다양한 신규 비즈니

스 창출 및 인터넷‧콘텐츠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계획’을 내놓았으며, 4월에는 ‘공공정보 제공지침 및 모바

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 지침 공청회’를 열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특정 스마트폰에 종속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17) 위의 책, 34-36면.

18) 권해주, 앞의 글.

19) 권태형 외, 앞의 글, 249-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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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에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을 마련하였으며, 2010

년 7월에는 ‘공공정보 제공 지침’을 제정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10년 6월에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열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업무를 볼 수 있는 ‘스마트폰 행

정’을 시범 도입하기로 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단속, 시설물관리, 

각종 조사, 치안 등의 현장지원 업무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20)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존을 구축하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0년 말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 인구밀집지역, 공공장소, 터미널, 동사무소, 공원 등 사

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내 주요 거점지역 2천500곳 이상의 장소에 와이

파이를 설치하고 2014년까지 경기도 전 지역에서 무선인터넷 와이파이

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21) 또한 서울시에서도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 등에서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존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2) 

4. 경찰의 모바일 서비스 현황

경찰에서는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트위터(Twitter)23)’를 통해 

20) 김인순, “모빌리티 오피스 구축 사례”, http://www.etnews.co.kr, (2010. 4. 29 검색).

21) 정종오, “경기도‘전지역에 와이파이존 구축한다’”, http://itnews.inews24.com, (2010. 4. 

22 검색).

22) 강은성, “서울시도 와이파이…KT와 협의 시작 ”, http://itnews.inews24.com, (2010. 4. 

22 검색).

23) 블로그의 인터페이스와 미니홈페이지의 '친구맺기' 기능, 메신저 기능을 한데 모아놓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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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교통정보센터에서 수집한 도심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웹사이트(m.utis.go.kr)에서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 인터넷 라디오 방송인 ‘폴인러브’를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나 

청취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 최적화한 사이버경찰청 모바일

(m.police.go.kr)과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m.182.go.kr)를 구축하여 

서비스 중에 있다. 지방경찰청 중에서는 부산지방경찰청(bspolice.go.kr)

이 모바일웹페이지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www.dla.go.kr)에서는 2007년 1월부터 운전면허

응시조회, 운전면허정보조회, 운전면허안내, 학과시험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일반휴대폰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에서 이용

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는 2011년 초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개

발 중에 있다.

경찰청 인터넷라디오 방송 사이버경찰청 모바일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교통알림e

<그림 11> 경찰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웹페이지 사례

아직까지 모바일 경찰서비스는 경찰에서 개발‧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

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NS)이다. 트위터란 '지저귀다'라는 뜻으로, 

재잘거리듯이 하고 싶은 말을 그때그때 짧게 올릴 수 있는 공간이다. 한 번에 쓸 수 있는 

글자수도 최대 140자로 제한되어 있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하는 '빠른 

소통'이 가장 큰 특징으로서 세계적 뉴스채널로 속보를 장점으로 하는 CNN을 앞지를 정도

로 신속한 '정보 유통망'으로 주목받고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882241 , (2010. 4. 26 검색).



23   2010 책임연구과제

며, 민간에서 경찰의 공공정보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서비스

를 개발‧구축한 경우는 없는 상황이다.

5. 경찰의 모바일 서비스 활용예상 조사결과

권태형(2010)의 연구에서는 경찰 인터넷 서비스들을 스마트폰으로 언

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

기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다.24) 이 연구에서는 각 서비스들에 대해 경찰

분야(수사, 교통, 생활안전, 경무)별로 나누어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각 

서비스의 선호도를 기준으로 순위를 살펴보면 서비스 제공시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표 1>과 같이 스마트폰 사용(예정)자들이 

생각하는 선호도에 대해 순위를 정리하였다.

첫 번째로는 ‘각종 분실물에 대한 정보’ 서비스에 대해 스마트폰 사용

(예정)자 95.6%가 유용하다고 응답하여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는 ‘교통정보’와 증강현실을 이용한 ‘사용자 현위치 주변 경찰

관서 위치 자동안내’에 대한 선호도가 각각 95.1%로 나타났으며, 네 번

째로는 ‘교통표지판 오류 현장제보’가 95%로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

었다. 다섯 번째로는 ‘경찰관서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와 ‘사이버범죄 

예방정보’가 각각 93.4%로 나타났다. 일곱 번째 선호도를 보인 서비스

는 ‘공개수배자에 대한 정보’로 91.7%의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서 ‘범죄

예방, 성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  등에 대한 정보’(86%), ‘미아·실종자에 

대한 정보’(82.6%), ‘운전면허관련 정보’(78.5%), ‘경찰청 공지사항,채용

24) 이 설문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20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결과는 SPSS를 이용하여 빈

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서비스들에 대한 활용예상(유동)도를 스마트폰 사

용(예정)자와 스마트폰 구매계획 없는 자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고, 이들 집단 간에 인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권태형 외,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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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62%), ‘경찰홍보’(53.7%)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25)

순

위
분야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경찰서비스

서비스에 대한 

유용(관심)도(%)

1 생안 각종 분실물에 대한 정보의 유용도 95.6

2 교통 교통정보의 유용도 95.1

2 경무
사용자 현위치 주변 경찰관서 위치 자동안내에 대
한 유용도

95.1

4 교통 교통표지판 오류 현장제보의 유용도 95.0

5 경무 경찰관서 위치 및 전화번호 안내에 대한  유용도 93.4

5 수사 사이버범죄  예방정보의 유용도 93.4

7 수사 공개수배자에 대한 정보 91.7

8 생안
범죄예방, 성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  등에 대한 
정보의 유용도

86.0

9 수사 미아·실종자에 대한 정보 82.6

10 교통 운전면허관련 정보의 유용도 78.5

11 경무 경찰청 공지사항,채용공고 등에 대한  관심도 62.0

12 경무 경찰홍보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53.7

<표 1> 스마트폰 사용(예정)자의 경찰 모바일 서비스 선호도 순위

출처: 권태형 외, “스마트폰을 이용한 경찰서비스 활용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0, 263면.

‘이와 같은 경찰서비스를 실제 이용하게 된다면 귀하의 경찰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변할 것입니까’ 라는 설문결과 스마트폰 사용(예정)자 

112명(92.5%)이 경찰이미지가 좋아진다고 했으며, 스마트폰 구매계획 

없는 사람 중 75명(87.2%)도 경찰이미지가 좋아진다고 하였다. 이 결과

는 유의확률이 p<.058 으로 통계적으로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경찰이미지가 좋지 않게 된다고 응

답한 사람은 전체 중에서 한명도 없었다.26)

25) 위의 글, 262면.

26) 위의 글, 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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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공공정보 관련 국내외 동향

제1절 국내 공공정보 개방 동향

1. 관련 법‧제도 고찰

가. 전자정부법

전자정부법 제4조에서는 전자정부의 원칙의 하나로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를 명시하고 있다. 동법 16조에서는 행정기관이 전

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때 이용자가 손쉽게 최신의 전자정부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사항 및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제18조에서는 국민‧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1조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정보‧기술‧서비스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

스를 창출‧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27) 행정기관이 전

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민간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

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민간이 전자정부서비스

의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7) 행정안전부, 2010 전자정부법의 이해화 해설, 2010,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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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시행 2010.11.18] 

[법률 제10303호, 2010. 5.17, 타법개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등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동이용의 확대

제16조(전자정부서비스 개발ㆍ제공)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국민의 복지향상 및 편익증진, 국

민생활의 안전보장,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의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를 개

발하여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손쉽게 전자정부서비스에 접근하여 안전하

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최신의 것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제공할 때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사

항 및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8조(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 도입ㆍ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기업 등이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행정·교통·복지·환경·

재난안전 등의 서비스(이하 "유비쿼터스 기반의 전자정부서비스"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전자정부서비스의 민간 참여 및 활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

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전자정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일부 기술이

나 공공성이 큰 행정정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

인정보는 제외한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시행 2010. 5. 5]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전부개정] 

제17조(민간과의 업무협약 및 지원기준 등)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개

인 및 기업, 단체 등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2. 새로운 서비스의 중요도 및 난이도

3. 새로운 서비스의 예상 이용실적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협약 및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

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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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8조에서 국가기관은 정부의 지식과 정보가 공

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제25조에서는 정부

가 지식정보자원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

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 2010. 9.23] 

[법률 제10166호, 2010. 3.22, 타법개정]  

제18조(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국가기관등은 국가정보화의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각종 

지식과 정보가 사회 각 분야에 공유·유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지식정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행

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기관의 시책 추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3조에서는 국민이 최신의 정확한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시행 2010.11.10] 

[대통령령 제22475호, 2010.11.10, 일부개정] 

제17조(지식ㆍ정보의 공유ㆍ유통) ① 국가기관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지식 및 정보의 공유·

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게 검색·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식정보자원의 활용 촉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

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

고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

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정

보자원을 전자적인 형태로 수집·연계 및 통합 관리하여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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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제5조(정보공개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
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
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
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
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정보의 

공개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9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대상을 정의하고 있으며,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

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 15조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제

공하기를 요청할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9   2010 책임연구과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5] [법률 제10012호, 2010. 2. 4, 타법개정]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
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
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
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
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라. 공공정보 제공 지침

1) 공공정보 제공 지침 개요

2010년 7월 7일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 제공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10-45호)을 공표하였다(부록 참조). 이 지침은「국가정보화기본법」

제18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3조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지침은 총 4장 1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공대상 공공정보 및 제

공 대상자를 정의하고, 공공정보 제공의 신청 및 처리 방법과 이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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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공정보 제공방

법 및 비용부담에 대한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이 지침 제8조에 의하면,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제공신청을 하거나, 별도의 신청 없이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2조에서는 만일 국가기관이 공공정보를 제공

하는 방식을 변경할 경우 이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신청인의 서비스에 

지장을 주게 된다면 사전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

다. 이때 별도의 신청 없이 공공정보를 활용하는 자에게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공공정보 제공 지침[시행 2010.7.7] 

[행정안전부고시 제2010-45호, 2010.7.7] 

제8조(공공정보의 제공 신청) ①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등 또는 지원센터에 별지서식 제1호에 따라 공공정보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이 공표한 공공정보는 명시된 저작권 등 권리관계

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신청없이 활용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한 공공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전송속도 저하 등 기관 본

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을 차단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12조(제공방법)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 제공방식을 변경함에 있어 이를 활용하고 있는 

신청인의 서비스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정보를 별도의 신청없이 활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공공정보 제공 지침의 의의와 한계28)

이 공공정보 제공 지침은 공공정보정책 추진의 시급성을 반영한 첫 제

도적 성과이며, 공공정보제공의 틀과 청사진을 마련하고 정부의 적극적

28) 권헌영, “국민과 기업을 위한 공공정보 개방 Workshop:공공정보 활용의 법․제도적 쟁점",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국가DB포럼, 20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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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책의지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고시’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도 가지고 있다.

공공정보 제공 및 활용을 위한 각종 법적근거가 취약하며, 공공정보

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한 저작권,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과 같은 권

리처리문제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다. 

공공정보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 비용의 산정, 부과, 처리와 관

련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기상법, 공간정보산업법 등 기존 개별 법률에서 행해지고 있는 공공

정보제공제도(기상사업자, 공간정보사업자에 대한 제공)와의 통일

성, 정합성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공공정보제공을 전담할 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의 법적근거 및 위상이 

미비하다.

공공정보 보유기관이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불복절

차가 미흡하다.

마. 도로교통법

경찰소관인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일반에게 신

속히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시행 2011. 1. 1] 

[법률 제10382호, 2010. 7.23, 일부개정

제145조(교통정보의 제공) 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신속하게 일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5조의2(광역 교통정보 사업) 제145조의2(광역 교통정보 사업) 경찰청장은 각 지방경찰청

장으로 하여금 광역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지역의 교통정보와 연계하여 분석한 결

과를 일반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시장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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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정보 개방‧활용관련 기관

가. 국가지식포털

국가지식포털(www.knowledge.go.kr)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29)을 

통하여 각 기관별로 디지털화된 국가지식 자료를 통합검색하여 제공함으

로써 모든 기관과 국민이 국가지식정보자원30)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그림 12> 국가지식포털 홈페이지

29)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이란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DB로 구

축하여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가경쟁

력 향상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https://www.knowledge.go.kr/jsp/intro/intro01_01.jsp (2010.11.25 검색).

30) 국가지식정보자원은 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온라인을 통해 공유

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한 것을 말한다. 

    https://www.knowledge.go.kr/jsp/intro/intro01_01.jsp (2010.11.2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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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내용 상세내역

고문헌

고도서 고전국역, 사서삼경, 경학, 남명학, 족보 자료 등

고지도 대동여지도, 군현지도, 여지도 등 조선시대 지도

행정자료 호적, 소송문서, 관보, 재산상속, 계약문서, 관직임명장, 
노비문서, 궁중 및 왕실 자료 등 

해외 자료 한국관련 서양고서, 독립운동 관련 외국어 자료 등 

<표 3> 유형별 지식정보현황

<표 2>는 국가지식포털에 구축된 DB현황이다. 과학기술, 교육학술, 문

화, 역사, 기타 분야에 걸쳐 모두 1억4천3백만여건의 DB가 구축되어 있

다. <표 3>은 유형별 지식정보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분 야 주요내용 비 고

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보고서
국내과학기술 인용색인(KSCI)
신약개발·인체영상 등 첨단과학DB
산업기술 전문정보 등
해양수산 관련 연구현황 및 최신기술정보
해양수산 학술연구자료 등

87,592,558

교육학술

학술지 목록 및 원문자료 
국내학위논문 및 해외취득 학위논문
정치·경제·사회 통계자료
국방학술정보 

10,396,020

문 화

국보, 보물 등 문화재 정보 
전국박물관 정보
공연기록물, 공연대본, 악보 등 공연예술 정보
미술 작품 및 작가정보 등 

5,998,786

역 사

승정원일기, 일성록, 한국사료총서 등 고도서
고전국역총서(고려사절요, 성호사설 등) 및 한국문
집총간
궁중문화 역사자료, 항일운동 관련 자료 등 

30,304,980

기타

정보통신 관련 산업통계 및 정책동향
건설교통기술 관련 국내 공공기관 발간 연구보고
서, 기술정보
산업경제동향, 정부정책 등 연구보고서
종합법령정보, 법령해석, 행정심판정보 등 

9,237,517

총 계 143,529,861

<표 2> 국가지식포털 DB구축 현황 (2009.12.31기준/건)

출처: www.knowled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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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요내용 상세내역

인물 독립운동가, 전근대인물, 여성활동가, 공훈록 등

문화유산
유물·유적 국보, 보물, 유형문화재, 민속유물, 명승지 자료 등

생활 민속, 복식, 음식, 신앙, 공예기술 등

문화예술

문화재 무형문화재, 문양 자료 등

영상 국내 영화필름, 시나리오, 국가기록영상 등

관광 제주, 강원, 경북 지역 레저관광 정보 등

보고서

연구보고서 과학, IT, 국방 등 연구 및 기술자료 등

통계자료 국내 통계연보, 연감, 조사자료 등

간행물 정부 및 공공기관 간행물, 정책자료, 국가연구개발보고
서, 정부발간 교과서 등

논문
학위논문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학술논문 국내 학회·협회 등에서 생산되는 학술지

생태

환경

생물자원 화석·식물·곤충·조류 등 표본자료, 생태보전지역, 국
가자연사 자료 등

BT 유전체, 단백질체, 농축산 바이오 자료 등

해양 해양 관련 기상, 어군, 지질, 영상자료 등

지질자원 국내 지질분포, 광산, 광물 자료 등

천문우주 천문현상·현황, 천체 이미지 자료 등

GIS 1960년부터 촬영된 국내 항공사진, 산림사진 등

기타

언어·음성 한국어 및 다국어 언어대역, 음성인식 자료 등

법률 1910～48년도 근대법령 자료

북한 북한 행정체계, 지역개관, 자연·인문지리 자료 등

출처: www.knowledge.go.kr

국가지식포털에서는 위와 같이 다양한 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이나 민간 기업 등이 원하는 공공정보를 얻기 위해 

개별 기관과 일일이 접촉하거나 소재 파악 곤란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 3월에 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합동으

로『공공정보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정보 민간 활용촉진 종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공개 가능한 공공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목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서는 공공정보에 대한 주요 정보(정보명, 주요 내용, 서비

스 URL 등) 및 보유기관 정보(보유기관, 담당부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기관들로 부터 정보가 제공된 이유로 제공 정보의 항목들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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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공공정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1)

분야 공공정보 수 기관 공공정보 수

공공질서및안전 4 행정부 139

과학기술 38 입법부 6

교육 22 사법부 6

농림해양수산 42 지방자치단체 63

문화체육관광 76 정부행정위원회 4

보건 9 공공기관 133

사회복지 13 계 351

산업,중소기업 47

수송 및 교통 15

일반공공행정 39

지역개발 9

통신 9

통일,외교 15

환경보호 13

계 351

<표 4> 분야별․제공기관별 공공정보 수 

    출처: www.knowledge.go.kr (2010.11.25 검색)

나.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www.pisc.or.kr)는 『공공정보 제공 지침(행

정안전부고시 제2010-45호, 2010. 7. 7)』의 “제7조(공공정보활용지원

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정

31) www.knowledge.go.kr (2010.11.25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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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를 근거로 

2010년 6월 10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에 설치된 기관이다.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민간에서 수집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접수하

고, 상담,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공공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개인․기업․단체 등 민간부문과, 공공정보를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13>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 

민원인이 공공정보를 사용하고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센터에 신청

하면 지원센터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신청내용을 전달하고, 협의

를 거쳐 정보제공여부와 정보제공방식 등을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만일 

공공정보를 보유한 기관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정보제공을 거절한다고 

해도 지원센터에서 정보제공을 권유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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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지원절차

출처: www.pisc.or.kr (2010.11.25 검색)

다.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지원센터(SMAC: Smart Mobile Application 

Center, www.smac.or.kr)는 국내 무선인터넷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이통사(KT, SKT, LGT), 포탈사(네이버, 다음), 

앱센터지원본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등 국내 민·관·연의 총 13개 무선인터

넷 관련 핵심 사업자·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국내 앱 개발 지원을 체계

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만든 앱 개발 지원 체계이다. 

스마트 모바일 앱 개발 지원센터에서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전용 앱 뿐만 아니라 스마트 모바일 웹 기반의 앱 개발

도 종합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Open API, S/W

모듈, 기술 및 정책동향 정보 등을 제공하며, 오프라인 상에서도 교육을 

실시하고, 테스트 베드 및 회의공간을 제공 하고 있다.32)

특히, 공공기관이 OPEN API33) 방식으로 제공하는 공공정보 목록과 

32) www.smac.or.kr (2010.11.26 검색).

33) API: 응용 프로그램이 컴퓨터 운영 체계(OS)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DBMS) 등 다른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인터페이스.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도 하

며, 일반적으로 API라는 약어로 부른다. 실제로는 OS 등의 기능과 그 기능을 사용하는 방

법을 정의한 함수의 집합을 말한다. 응용 프로그램은 API를 사용하여 OS 등이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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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개발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그

림 15>.

<그림 15> SMAC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 API 목록

출처: www.smac.or.kr (2010.11.29 검색).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 용어사전(terms.naver.com, 2010.11.29 검색).

   OPEN API: 인터넷 이용자가 일방적으로 웹 검색 결과 및 사용자인터페이스(UI) 등을 제공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를 말한

다. 지도 서비스 및 다양한 서비스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네이버 용어사전(terms.naver.com, 2010.11.29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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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DB 명 보유기관 비고

1 국립수목원 DB 국립수목원 담당자 연결

2 공공정보 DB 목록 한국정보화진흥원 PDF파일

3 국가지식포털 한국정보화진흥원 Open API

4 OK 주민서비스 행정안전부 Open API

5 관광명소 DB 한국관광공사 샘플 DB 제공

6 라이프스타일DB ㈜케이웨더 샘플 DB 제공

7 공간정보 경기도식품안전과,산림
과 샘플 DB 제공

8 경기도 관광정보DB 경기관광공사 샘플 DB 제공

9 법령/법률용어 DB 법제처, 로앤비 기관에 제공 신청

10 지리정보 경기도 지리정보 샘플 DB 제공

11 Daum 지도 Daum 샘플 DB 제공

12 대기오염정보 환경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공개정보 
과거대기정보

13 국가생물자원 통합DB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 공개정보

14 해양관측정보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공개정보 과거DB 
PDF파일제공

15 외래동식물정보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공개정보

16 해/달 출몰시각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 공개정보

17 생필품 가격 정보 소비자원 홈페이지 공개정보

18 교육관련 DB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공개정보

19 공영주차장 위치정보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정보

20 119 구조대 위치 서울종합방재센터 홈페이지 공개정보

<표 5>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 개발자에게 제공된 공공정보

3. 공공정보 제공현황과 활용사례

가.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통한 공공정보 제공현황

2010년 6월 부터 2010년 11월 현재까지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 개발자에게 제공된 공공정보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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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DB 명 보유기관 비고

21 증상별 정보 코리아메디케어 홈페이지 공개정보

22 부산 주거지 주차장 
정보 부산시 홈페이지 공개정보

23 게임산업 한국컨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공개정보

24 한식 정보 농수산물유통센터 홈페이지 공개정보

25 국내 숙박지 한국관광공사 담당자 연결

26 여행정보 추천서비스 한국관광공사 담당자 연결

27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청 담당자 연결

28 인체정보 DB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담당자 연결

29 병원/약국 DB 코리아메디케어 담당자 연결

30 건강상담,베스트닥터
DB 코리아메디케어 담당자 연결

31 택시운행정보 경기도 샘플 DB 제공

32 국가소음진동통합DB 환경관리공단 샘플 DB 제공

33 상하수도 종합정보DB 환경관리공단 샘플 DB 제공

34 지하철 운행계획 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
로 엑셀 파일 다운로드

35 기차 시간표 코레일 엑셀 파일 다운로드

36 경기도 장애인복지 
시설도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파일제공

37 자원봉사모집 정보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파일제공

38 노인일자리 DB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연결

39 워크넷 한국고용정보원 담당자 연결

40 국어사전 DB 국립국어원 데이터 제공(유료)

41 농촌체험마을 DB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 연결

42 농촌체험마을 DB 경기도청 웹 파싱

43 행정표준코드관리 행정안전부 기관에 제공 신청

44 행정표준용어 DB 행정안전부 엑셀 파일

45 새주소DB 행정안전부 홈페이지공개정보

46 도서관 정보 경기도 홈페이지 공개정보

47 종합수의과학지식정
보 DB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파싱 및 다운로드

48 제주 민속문화 DB 제주시 담당자 연결

49 주민센터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공개정보

50 서울시 위치정보 서울시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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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DB 명 보유기관 비고

51 경기도 일자리 정보 경기도 XML

52 수유실 DB 각 구청 홈페이지 공개정보

53 어린이활동공간중의 
유해물질정보 한국환경산업개발원 홈페이지 공개정보 

54 전력통계정보시스템 한국전력공사 담당자 연결

55 안동음식 DB 안동시청 식품산업과 홈페이지 공개정보

56 식품안전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청 웹 파싱

57 세계도시 DB 국토연구원 웹 파싱

58 무지개 세상의 
영상정보 무지개세상 홈페이지 공개정보

59 예술정보 DB 예술의 전당 HTML

60 조선왕조실록 DB 국사편찬위원회 웹페이지 형태 사용

61 서울대공원 동물 및 
시설정보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공개정보

62 해외안전정보 외교통상부 담당자 연결

63 서울관광정보 DB 서울특별시 웹 파싱

64 사이버 공룡 
테마파크 경남 고성군 웹 파싱

65 문화재 DB 문화재청 텍스트 제공

66 역사정보 통합 DB 국사편찬위원회 국가지식포털 Open API 활용 

67 장서각 소장 
인물자료 한국학중앙연구원 국가지식포털 Open API 활용 

68 개인서비스업소 정보 창원시 홈페이지 공개정보

69 국가기록영상 한국정책방송원 국가지식포털 Open API 활용

70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국사편찬위원회 국가지식포털 Open API 활용

71 농식물 안전 
품질통합 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 연결

출처: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

반면, 공공정보 제공요청이 거절된 경우도 많이 있다. 정보요청을 거

절한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정보공개 방식을 변경 중이거나 향후 정보

제공 예정인 경우가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및 서버보안문제로 제공을 거

절 한 경우, 정보가 전산화 되지 않은 경우,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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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DB 명 미제공 이유 보유기관

1 경기도 버스정보 13종 구축사업으로 2010년 12월 Open 
API 형태로 제공 예정 경기도

2 나라장터 구매자료 행안부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이며 2011년 공개 예정 나라장터

3 서울시 버스정보 2010년 12월 OpenAPI 형태로 
제공 예정 서울시

4 인천시 버스정보 2011년 사업 추진 계획 인천시

5 조석정보 2010년 9월 중 RSS 및 XML
형태로 정보 제공 예정 국립해양조사원

6 국가통계통합 DB 2011년 통계목록을 OpenAPI 
형태로 제공 예정 통계청

7 수도권대중교통정보
시스템 2010년 10월 중 서비스 예정 교통관리공단

8 전자해도 수심정보 2010년 9월 중 RSS 및 XML
형태로 정보 제공 예정 국립해양조사원

9 유가정보 자체개발 및 사후관리 염려 오피넷

10 지하철실시간운행정
보 보안문제 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11 실시간 기차 시간표 보안문제, 시스템 과부하 코레일

12 날씨 기상산업진흥법 한국기상산업진
흥원

13 울산광역시 일반인에게 불가 울산광역시

14 토지이용계획DB 과거에 문제 발생 국토해양부

15 등기부등본DB 서버 보안문제, 영리목적 사용불가 대법원

16 예방접종 도우미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 질병관리본부

17 사건/사고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 경찰청

18 아가사랑 
홈페이지DB 법적, 제도적 미비로 인한 문제 우려 인구보건복지협

회

19 나의사건검색 
시스템 서버 보안문제 대법원

20 수배차량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 경찰청

21 다산콜센터 
민원상담/신고DB 사업중복,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 다산콜센터

22 지하철 최단거리 민간기업 네이버

23 도난/대포차량 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 경찰청

24 법원경매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 서버  
과부하 대법원

25 영화관 위치 민간기업 .

26 놀이시설 위치 민간기업 .

<표 6>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 개발자에게 제공되지 못한 공공정보

정보인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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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DB 명 미제공 이유 보유기관

27 축제/행사 정보 특성상 잦은 일정 변경으로 인해 한국관광공사

28 일모아 공공정보제공지침 11조 근거 한국고용정보원

29 부산해양항만청 AIS 
서버 보안문제 부산지방해양항

만청

30 범죄수사기록 개인정보 및 보안문제 경찰청

31 수사자료통합시스템 내부망 경찰청

32 CCTV 위치정보 범죄악용 우려 및 각 구역 별도 관리 각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33 성범죄자 위치좌표 별도 가공 DB 제공 없음. 법 개선 
필요 여성가족부

34 워크넷 SLM형태 지원정보 없음 한국고용정보원

35 전화번호 DB 통합 관리 기관 없음 .

36 서초구 책사랑방 DB 현재 자체 개발 중 서초구

37 스팸민원 DB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수사기관에만 
제공 KISA

38 수유실 DB 정확한 DB 없음 인구보건복지협
회

39 부동산 공시지가DB 일반인에게 불가, 일부 지자체는 자체 
개발 중 국토해양부

40 아파트 실거래가DB 일반인에게 불가, 일부 지자체는 자체 
개발 중 국토해양부

41 광주전남관광문화정
보 자체개발(유토피아 구축 사업) 전라남도

42 식품류 바코드 및 
제품 정보

회원 중심 서비스라 일반에게 공개 
불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센터

43 독성정보 DB
지속적인 수정 보완이 필요한 정보로, 
자칫 내용전달이 잘못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
청

출처: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

이 중에서 경찰과 관련 있는 정보요청도 있다. 범죄 관련정보, 미아관

련정보, 범죄우발지역, 주요 순찰로, 범죄 수사기록‧통계, cctv 위치정보, 

안전지역 구분도, 사건․사고 데이터 등을 요청하였으나 제공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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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DB 명 미제공 이유 보유기관

17 사건/사고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 경찰청

20 수배차량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 경찰청

23 도난/대포차량 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문제 경찰청

30 범죄수사기록 개인정보 및 보안문제 경찰청

31 수사자료통합시스템 내부망 경찰청

32 CCTV 위치정보 범죄악용 우려 및 각 구역 별도 관리 각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표 7> 경찰에 요청된 정보와 정보제공불가 이유

출처: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

나. 민간에서 개발한 서울시 관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

션 사례

<그림 16>과 <그림 17>은 민간에서 개발한 서울시 관련 아이폰 어플

리케이션 사례이다. 서울시 공공정보를 이용한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나와 있으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 같은 공공정보를 이

용하여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이 나와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보다 편

리한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 있다.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

람도 있을 것이다.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공공정보를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제공하여 인지도를 높이고 개발실적을 쌓

아 이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수주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또

한 앱 공모전에서 입상하면 창업이나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앱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45   2010 책임연구과제

<그림 16> 민간이 개발한 서울시 관련 아이폰 어플리케이션(1) 

출처: 서울시, “스마트폰 기반 전자정부 추진 전략 세미나:Gov 2.0시대의 서울시 

모바일 전자정부 발전 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208면.

<그림 17> 민간이 개발한 서울시 관련 아이폰 어플리케이션(2) 

출처: 서울시, “스마트폰 기반 전자정부 추진 전략 세미나:Gov 2.0시대의 서울시 

모바일 전자정부 발전 방향”,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2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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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앱명칭 활용DB DB 보유기관 작품소개

대상
(3)

전통향토음식
한국의 전통향토 음
식

농촌진흥청
한식세계화 연구
단

대한민국 지역별 전통향토음식, 
조리법 안내
주변 식재료를 가지고 쉽게 만
들 수 있는 한식 요리법 검색 
제공

인빌체험 정보화마을 행정안전부
전국 농촌체험 프로그램정보 제
공 앱

<표 8> 대한민국 앱 경진대회 개발부문 수상작 목록

4. 스마트폰 앱 공모전 사례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 다양한 스마트폰 앱 

공모전이 있었으며, 현재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공공정보를 

활용한 스마트폰 앱 공모전 중 주요 공모전 사례를 알아보도록 한다.

가. 대한민국 앱 경진대회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경기도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앱 공모

전’은 1억 1천만원 상금이 걸린 정부 주최 국내 최대 규모의 공모전이

다. 이 공모전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원활한 민간 개

방을 유도하고, 민간 DB사업자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34) 2010년 6월 14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개발부분과 기획부문을 포함하여 총 417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4건이 입상하였다.35) <표 8>은 개발부문, <표 9>는 기획부문 수상

작 목록이다. 

34) 이 공모전은 반드시 DB를 이용해서 개발‧기획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공모전 홈페이지에

는 282개의 공공‧민간 DB를 제공하였다.

35) “개발부문 수상작은 DB를 제공한 공공기관 및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기획부문 수상작의 경우 아이디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이 기획자의 동

의를 얻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문화부

‧행안부‧경기도 ‘제1회 대한민국 앱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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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테마 형식으로 정보 제
공

fifteen life
공 공 임 대 자 전 거 
fifteen  park 위치 
정보 DB

(주)에코바이크

경기도 고양시에서 시행중인 공
공임대 자전거 Fifteen 정보 제
공 앱
임대자전거 위치정보 및 가용 
자전거수 정보 제공

최우수상
(2)

바다낚시

국가생물자원통합DB
실시간 해양관측정
보
동네예보서비스

한국정보화진흥원
국립해양조사원
기상청

바다낚시 포인트 및 주변 지역 
정보, 해당 지역 날씨 정보 및 
어종정보 제공 

Home Doctor
( S m i l e 
Doctor)

건강상담
자가진단
병원DB
의약품Q&A 적응증별
의약품별 상호작용 
약품 profile DB 

코리아 메디케어
비트컴퓨터

자가진단 기능 및 약품 정보 제
공 앱
약품 사용법 및 부작용 정보 제
공

우수상
(2)

농수산물 가
격정보

농수축산물 조사가
격 정보

농림수산식품부

지역별 농수산물 가격 정보 제
공 앱
지역별로 가격정보 검색 가능하
며 친환경농산물 가격정보 등의 
정보 제공

Enjoy Bike

국가대기오염정보
날씨 open API
구글 지리정보 API
자전거용도로 자전
거/보행자 겸용도로 
명소가는길 게시판DB

환경부
야후
구글

경기도 지역 내 자전거 도로, 
보관소, 
대여소 정보 제공 앱
지역별, 테마별 정보 제공

장려상
(7)

위험알리미

2009 범죄통계
성범죄자 알림e
CCTV배치도
유동인구 일만지점
정보
주민등록인구통계분
석자료
서울시 재산세 징수
지자체 성매매 방지
정책 시범평가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방범관제센터
서울시청
여성가족부

사용자 위치 기준으로 주변 발
생한 5대 범죄, 주변 CCTV, 가
로등, 경찰서 위치 제공 앱
일정 수식을 이용한 위험도 산
출

콜택시
택시 운행정보
지도 API
거기 API

동부NTS
네이버
야후

사용자 주변 빈 택시 및 택시 
정보 제공 앱

스마트택시
택시 운행정보
지도 API

동부NTS
네이버

택시 콜 서비스 및 예상 택시 
요금 자동 계산 등의 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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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후
공 앱
시간 설정 시 정해진 시간에 자
동 배차 신청 기능 

수유실찾기 유아 수유실 정보 DB

여성가족부
서울메트로
서울시철도공사
코레일
경기도
기타단체

기존 유사 앱과 달리 현재 본인 
위치에서 일정 거리 내의 수유
실 검색 및 정보 제공

careerup
JK-app_data_list.as
p

잡코리아
자격증과 공모전, 취업정보를 
스케줄러 방식으로 제공하는 앱

경기도여행이
야기

경기도 관관정보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여행정보에 사용
자들이 직접 작성한 여행정보를 
통합한 SNS 기능의 앱

경기도 여행
잡지

경기도 관관정보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문화시설, 자연관광, 체
험관광, 테마관광, 숙박시설 정
보 제공 앱

구분 앱명칭 활용DB DB 보유기관 작품소개

대상
(1)

타임머신

국가기록영상
역사정보통합DB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건설산업 청사진DB

한국정책방송원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토해양부

증강현실을 활용하여 현 주소와 
과거주소를 매칭, 현재의 위치에 
대한 과거의 영상(길거리, 건물 
등)을 구현

최우수상
(2)

Im Your Avatar 장애우등록DB 한국장애인협회
실시간 LBS 기능을 활용하여 장애
우의 도움 요청시 주변 사람이 요
청을 받아 도움을 줄 수 있는 앱

우리동네상황실
전국주소API
기관소개, 행정구역

우정사업본부
경기도

민원사항을 손쉽게 제보하고 피드
백까지 받을 수 있는 실시간 생활

<표 9> 대한민국 앱 경진대회 기획부문 수상작 목록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이 중에서 개발부문 장려상인 ‘안전알리미’는 사용자 위치 기준으로 

주변 발생한 5대 범죄, 주변 CCTV, 가로등, 경찰서 위치 제공하며, 일

정 수식을 이용한 위험도를 산출하는 앱으로, 치안관련 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앱은 경찰청에서 제공한 정보가 아닌 대검찰청, 여성가족부, 방

범관제센터, 서울시청의 공공정보를 이용하여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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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API 네이버 민원처리 서비스 앱

우수상
(3)

꼬마농부

농업경영정보
주말농장정보
식물도감
어린이생물교실
농촌체험관광정보
농네예보서비스

농림부
경기도
국립수목원
국립수목원
경기도
기상청

아이들 대상으로 채소를 올바르게 
키울수 있는 방법을 제공

그린맘 독성정보DB 식약청
상품의 유해가능 화학성분 검색 
및 타제품과 비교기능 제공

운전면허도우미 학과시험문제은행DB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학과시험,  코스시험,  도로주행 
시험의 전 과정을 실제시험과 같
이 동일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구
성

장려상
(4)

우리들의 얼 한국독립운동정보 독립기념관
역사정보를 이용, 기능성게임으로 
제작하여 우리역사 바로알기에 기
여

한국문양
( K . p a t t e r n 
Tryout)

문양원형DB
한국문화정보
센터

사용자가 원하는 문양 이미지를 
검색 및 검색된 문양원본을 바탕
으로 색상/질감/활용 등을 시도해
보고 그 결과를 저장

마운테니아
공간정보(등산로도)
동네예보서비스

경기도
기상청

등산지 검색, 현위치 탐색, 등산
장소의 날씨정보, SNS 기능 제공

FLYAWAY 관광명소DB 한국관광공사

종이비행기를 접어 날리는 독창적
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유저의 
현재 감정에 맞는 추천 여행지를 
제공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나. 기상청 날씨정보 모바일 앱 공모전

기상청에서 개최한 ‘기상청 날씨정보 모바일 앱 공모전’은 DB 기반의 

유비쿼터스 기상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며, 모바일 기반의 날씨 콘텐츠 이

용저변 확대와 1인 창업 개발인력 지원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2010년 7월 12일 부터 9월 30일까지 1천만원의 상금을 걸고 공모하였

다. 개인‧팀 모두 135명이 참가하여 20개의 앱이 출품되었고 이 중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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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모전에서 사용하는 날씨정보는 기상청에서 제공하였으며, XML

과 CSV 형식으로 제공하여 개발자가 원활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하였

다.

종류 파일형식 정보 설명

동네예보 XML

3시간단위의 동네별 날씨 예보 

날씨, 강수확률, 강수량, 최저/최고기온, 기온, 풍향/풍속, 

습도 정보 제공 

각지점별 코드는 공모전 신청시 별도 제공.

주간예보 XML

1일 단위의 광역별 날씨예보와 최고/최저 기온정보를 모레

부터 총 6일간의 날씨 예보 제공. 

각지점별 코드는 공모전 신청시 별도 제공.

현재날씨 XML

각 지점별(지역별) 1시간 단위의 현재날씨. 

날씨, 기온, 강수량의 정보를 제공 

각지점별 코드는 공모전 신청시 별도 제공.

응용

기상지수
CSV

생활기상지수 

식중독, 부패, 체감온도, 동상가능, 열지수, 불쾌지수, 자

외선, 동파가능, 산불위험, 황사영향

보건기상지수 

천식가능, 뇌졸중가능, 꽃가루농도위험(수목류, 소나무류, 

잡초류)

<표 10>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날씨정보

출처: http://web.kma.go.kr

다. 경기도 부천시 앱 공모전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총 상금 

2천800만원을 걸고 ‘제1회 부천시 앱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36) 이 

공모전에서는 부천시가 보유한 공공정보 중 1개 이상을 활용하여 앱을 

개발하거나 기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부천시가 제공하는 공공정

보는 교통분야(공영주차장 공석 안내, 버스정보, 교통 흐름 정보)와 문화

정보(부천시 문화행사 관련 일정)로 다른 공모전에 비해 공공정보를 이

36)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공모전이 진행 중인 관계로 공모전에 대한 소개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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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제공한 것이 눈에 띈다.

라. 부산 모바일 앱 공모전

부산시에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1월 10일까지 ‘부산 모

배일 앱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공모전은 총 상금 4천500만원과 

부상을 내 걸고 앱 개발부분과 앱 기획부분으로 나눠 공모하고 있다. 공

공정보 DB와 민간정보 DB, 부산시 공공정보 DB를 이용하여 개발‧기획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부산시 공공정보에는 해운대 문화관광정보

(축제), 관광정보(관광명소, 음식점, 축제), 부산시 홈페이지 게시판정보

(고시공고, 공지사항 등)가 있다.

마. 한국무선인터넷사업연합회의 공공정보활용 무선인

터넷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

한국무선인터넷사업연합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8월 16일부터 

9월 3일까지 ‘공공정보활용 무선인터넷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

였다. 이동통신 3사가 후원하는 이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생성한 공공정

보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과

제를 선발하여 개인개발자 과제 45건에 각각 1천만원을 지원하고, 중소

기업 과제 30건에 각각 2천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재정적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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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공정보 분류체계

1 Agriculture 

2 Arts, Recreation, and Travel 

3 Banking, Finance, and Insurance 

4 Births, Deaths, Marriages, and Divorces 

5 Business Enterprise 

6 Construction and Housing 

7 Education 

8 Elections 

9 Energy and Utilities 

10 Federal Government Finances and Employment 

<표 11> 미국 data.gov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 분류체계

제2절 외국의 공공정보 개방 사례

1. 미국

가. 미국 공공정보포털(data.gov)

미국은 1996년 ‘정보자유법(Electronic Freedom of Information 

Act)’을 제정하여 민간이 공공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미국은 2009년 5월 공공정보포털(www.data.gov)를 구축하여 공공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data.gov에서는 공공정보를 Raw Data, Tool, Geo 카테고리로 나누어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data.gov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해 사용자가 

평가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datagov.ideascale.com에서는 data.gov

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받고 있으며, 정보공유를 위해 트위터와 페이

스북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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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공공정보 분류체계

11 Foreign Commerce and Aid 

12 Geography and Environment 

13 Health and Nutrition 

14 Income, Expenditures, Poverty, and Wealth 

15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16 International Statistics 

17 Labor Force, Employment, and Earnings 

18 Law Enforcement, Courts, and Prisons 

19 National Security and Veterans Affairs 

20 Natural Resources 

21 Other 

22 Population 

23 Prices 

24 Science and Technology 

25 Social Insurance and Human Services 

26 State and Local Government Finances and Employment 

27 Transportation 

28 Wholesale and Retail Trade 

출처: www.data.gov , 2010.11.10 검색.

37) 남영준, “국민과 기업을 위한 공공정보 개방 Workshop:해외 공공정보 개방사례와 시사점, 

제안", 대통령소속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국가DB포럼, 2010. 50-51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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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미국 공공정보제공포털 www.data.gov

나. 항공교통분야 공공정보 사례(FlyOnTime.us)

FlyOnTime.us에서는 날씨에 따른 비행기의 연착률을 검색하는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9>를 보면, 뉴욕 JFK공항에서 출발하여 보스

톤 BOS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연착률을 기상상태에 따라 보여주고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면 날씨가 좋지 않은 날 비행기를 이용하는 사람

들이 얼마나 늦어질 지 예상할 수 있게 된다. FlyOnTime.us에서는 개발

자들이 이 정보를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페이지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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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림 19> FlyOnTime.us의 항공기 연착률 정보

다. 환경분야 공공정보 사례(www.epa.gov/myenvironment)

MyEnvironment(www.epa.gov/myenvironment)는 환경보호국(EPA)

에서 운영하는 환경정보 제공 사이트이다. 

사용자가 검색한 지역의 EPA 기관들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MyAir 영역에서는 해당지역의 각종 대기관련 정보를 보여주고, 

MyHealth 영역에서는 지역별 암위험률, 사망률, 저체중출생아 정보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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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MyEnvironment의 지역환경정보

라. 치안분야 공공정보 사례(crimespotting.org)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 경찰국에서는 범죄정보를 제공하

는 oakland.crimespotting.org와 sanfrancisco.crimespotting.org를 운

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서는 범죄유형별 아이콘으로 지도상에 발생 위

치를 표시하고, 시간대별 범죄발생정보 및 날짜별 범죄발생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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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또한 개발자의 정보이용을 위한 기술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시 범죄정보(oakland.crimespotting.org)

마. 뉴욕시 애플리케이션 경진대회 NYC BigApps38)

2009년 10월, 뉴욕시가 개최한 애플리케이션 경진대회인 ‘NYC 빅앱

스(BigApps)’에서는 100여 개가 넘는 애플리케이션이 출품됐고, 상금 5

천 달러의 1등상을 포함해 총 13개 부분에 2만 달러의 상금이 수여됐

다. 이번 대회에 출품된 애플리케이션은 모두 뉴욕시가 제공하는 공공정

보 공개 센터인 ‘NYC.gov Data Mine’의 데이터베이스를 적어도 한 개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38) 주민영, “모바일 환경에 대처하는 뉴욕시와 서울시의 다른 자세”, 

http://www.bloter.net/archives/25140 (2010.11.30 검색).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경찰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58

뉴욕시는 경진대회를 열기에 앞서 30개의 시 기관에서 보유중인 170

개 넘는 데이터베이스를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

했다.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에는 교통상황 정보, 시내 행사 정보, 부동산 

매물정보 뿐만 아니라 식당 위생점검 결과, 학교나 선거구 등에 대한 지

도정보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가 포함

됐다.

뉴욕시는 ‘NYC 빅앱스’ 경진대회를 통해 공공정보 공개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개발자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성과를 거뒀다. 뉴욕시 

뿐만 아니라 샌프란시스코와 위싱턴시도 개발자들이 공공정보에 더욱 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각 지역에 특화된 애플리케이션을 개

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림 22> 뉴욕시의 두 번째 앱 경진대회 BigApps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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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영국은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2005년 ‘공공정보 재활용 

규칙(The Re-use of Public Sector Information Regulations)을 제정

하였다. PIO(Power of Information) Task Force Team에서는 공공정

보포털 data.gov.uk를 2010년 1월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2010

년 11월 현재 4,600건이 넘는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

공하는 기관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히, data.gov.uk는 데이

터 평가, 데이터 요청, 블로그, Wiki, Forum, 애플리케이션 등록 및 포

상제를 통해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39)

<그림 23> 영국 공공정보포털(data.gov.uk)

39) 남영준, 위의 글 55-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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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

호주는 영국의 Power of Information Task Force를 참조, 

Government 2.0 Task Force 활동을 시작하여 2009년 12월 정부의 

정보개방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40)

호주는 2009년 9월 공공정보포털 data.australia.gov.au를 개설하고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10년 

11월 25일 현재 data.australia.gov.au에는 27개 분야에서 불과 208개 

공공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제공하는 정보도 몇 년 전 정보

가 많다.

<그림 24> 호주 공공정보포털(data.australia.gov.au)

40) 남영준, 위의 글 5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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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data.australia.gov.au는 <표 12>처럼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제 내용 제공기관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통계 www.abs.gov.au

Australian Institute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

www.aihw.gov.au/d

ataonline.cfm

Australian Social Science Data 

Archive
사회과학데이터기록 www.assda.edu.au

Australian Spatial Data Directory 

(ASDD)
공간정보

asdd.ga.gov.au/asd

d/tech/zap/advance

d.html

Geoscience Australia 지리지형정보 www.ga.gov.au

Environmental Resources 

Information Network
환경

www.environment.g

ov.au/erin

Landgate (WA) – Shared Land 

Information Platform (SLIP)
부동산

www2.landgate.wa.

gov.au/slip/portal/s

ervices/datasets-av

ailable.html

<표 12> 호주 공공정보포털의 공공기관 연계서비스 목록

출처: data.australia.gov.au, 2010.11.23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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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모바일 경찰 서비스 활성화 방안

제1절 모바일에서 유용한 경찰의 공공정보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사이버경찰청, 사이

버 112, 사이버 범죄, 운전면허, 교통정보, 실종자 찾기, 학교‧여성폭력 

긴급지원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일부 서비스는 현재 모바일 웹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41) 경찰이 현재 모바일로 제공하는 서비스 외

에 모바일에서 이용하면 효과가 있을 경찰 공공정보를 도출해 보면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공개수배자 정보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과학수사센터(www.kpsi.go.kr) 홈

페이지에서는 <그림 25>와 같이 중요지명피의자 20명에 대한 수배목록

을 볼 수 있다. 공개수배자를 보다 빨리 검거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개수배자에 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어야 한다. 매스컴을 

통한 공개수배로 피의자가 신속하게 검거된 사례는 많이 있다.42) 

41) 2010년 11월 현재 경찰에서 제공하고 있는 경찰 모바일 서비스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바일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서는 경찰서 찾기, 실시간 교통정보, 경찰청 블로그‧
트위터 연결, 경찰청‧지방청 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182 실종아동찾기 모바일 홈페이지 

연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모바일용 교통정보(m.utis.go.kr) 웹사이트와 경찰청 라

디오 ‘폴인러브’를 들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42) 2010년 11월28일 오후 6시경 부산 해운대구 한 모텔에서 초등학교 3학년 A(10)군을 성

폭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여OO(40)가 공개수사 10시간 만에 시민제보로 경기도 안

양에서 검거됐다. 피의자 여OO에 대한 사진이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퍼지면서 국민들이 피



63   2010 책임연구과제

<그림 25> 사이버경찰청의 공개수배자 목록 

※ 경찰청 요청에 따라 이름과 눈을 가렸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8월 5일 현행 공개수배 제도가 명확한 법

률적 근거 없이 남용돼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

렸다.43) 인권위는 공개수배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

의자의 얼굴을 널리 알게 되었고 최단 시간에 피의자가 검거된 사건 중에 하나가 되었다.

43) “인권위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해 7월 특수절도 혐의로 공개수배가 된 뒤 자수를 했으나 

이후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공개수배 사진이 널리 유포됐다. ㄱ씨의 가족들은 ㄱ씨 본

인은 물론 자신들까지 모멸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이 공개수배에 관한 규칙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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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경찰청 예규나 훈령이 아니라 법률로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소송법에 공개수배

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터넷 공개수배의 근거 규

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공개수배 규정을 준수

할 것과 인터넷 공개수배의 경우 피의자 검거 즉시 사진을 삭제하고, 복

제·유통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수배 대상자 선정위원회

에 외부인사를 포함시킬 것 등을 권고했다.44)

경찰청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인터넷에 있는 공개수배자 사진 등을 

화면캡쳐나 복사 등으로 인터넷상에서 피의자 사진 등이 퍼지지 않게 조

치하였고,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단말기 환경에서 화면캡처나 저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배자 정보를 모바일에서 볼 수 

있도록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모바일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신속성과 파급력은 매우 크기 때

문에 반드시 모바일 단말기에서 수배자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FBI의 수배유형 중 Ten Most Wanted에 지금까지 게재된 

484명의 피의자 중 체포된 454인의 피의자 검거의 단서 중, 시민의 제

보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이 147명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특성 내지는 피의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인터넷 공개

수배가 일정한 실제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

다.45)

따라서 향후 스마트폰의 화면캡처를 방지하는 기능이 나오게 되면 해

당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단말기 OS(iOS, 안드로이드, Windows 

지적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지명수배한 뒤 6개월이 지나도 검거하지 못한 주

요 지명피의자에 한해 공개수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ㄱ씨의 경우 지명수배 2개월이 되

기도 전에 공개수배가 된 것으로 밝혀졌다.”, 황경상, “인권위 “공개수배 남용 말라””, 경

향신문(news.khan.co.kr, 2010. 11. 29 검색).

44) 위의 글.

45) 김성용,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 치안정책연구소, 2007, 1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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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심비안 등)별로 경찰이 직접 공개수배자 정보를 볼 수 있는 어

플리케이션을 개발‧배포하는게 좋을 것이다.

2. m.182.go.kr 실종아동 정보 검색방식 개선

현재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모바일홈페이지(m.182.go.kr)에서는 실

종아동검색, 전국보호시설안내, 실종‧보호신고, 트위터 연결, 실종․범죄예

방 정보, 182센터 소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종아동검색 서비스 경우 <그림 26>과 같이 이름과 특징을 입력하여 

검색하도록 되어 있다. 검색 결과가 수십 명을 넘는다면 사용자는 스마

트폰으로 검색결과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

한 방식은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하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이를 <그림 27>과 같이 주요특징을 제시한 메뉴방식으로 선택하여 검

색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메뉴를 구성한다면 좀 더 쉽게 실종아동을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메뉴방식 외에도 주요키워드(실종자 특징 등)를 

나열한 검색방식 등 모바일 환경에 어울리는 검색방식이 있을 것이다. 

만일 실종아동에 대한 정보를 개방한다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실종아동

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민간에서 개발

되어 무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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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리스트 실종아동 상세정보

<그림 26> 경찰청 모바일 실종아동찾기센터의 실종아동검색

①14세 미만 남자

②14세 미만 여자

③할머니

④할아버지

⑤정신지체(연령불문) 남자

⑥정신지체(연령불문) 여자

→

③할머니

선택

신장

①150cm 미만

②150~160cm

③160cm이상

→

①150cm 
미만 
선택

<그림 27> 메뉴선택을 이용한 검색방식 시나리오의 예

사투리 사용

①사투리 없음

②경상도 사투리

③전라도 사투리

④충청도 사투리

⑤강원도 사투리

⑥제주도 사투리

→

②경상도 사투리

선택

총 17명 검색

①사진보기

②이름보기

출처: 권태형, 경찰 무선인터넷 홈페이지 구축․활용을 통한 경찰행정 선진화 방안 연

구, 치안정책연구소, 2007, 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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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범죄 예방정보

사이버범죄 예방정보 알리미 넷두루미(net-durumi.netan.go.kr)에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네탄(wwwi.netan.go.kr)에 신고된 쇼핑몰 

사기, 온라인거래 사기에 사용된 휴대폰번호와 계좌번호를 검색할 수 있

다. 이 휴대폰번호와 계좌번호를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다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림 28> 사이버범죄 예방정보 알리미 넷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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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실물 정보

사이버112(cyber112.police.go.kr) 국민마당에서는 각종 분실물을 조

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 입장에서

는 한시라도 빨리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바일 서비

스를 이용하여 분실물을 찾아보기를 원할 것이다.

<그림 29> 사이버112 습득물 검색 서비스(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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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사이버112 습득물 검색 서비스(습득물 상세정보)

5. 지도 정보

경찰 내부망에서는 교통사고지도, 시설물 지도, 성범죄 지도46), 공조

수사, 외국인 체류지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찰 내부에서만 사용하

고 있다. 

일본은 2003년부터 도쿄 경시청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범죄지도

를 공개하였으며, 런던 경찰국에서는 2008년부터 홈페이지에 인터넷 범

죄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가 제공하는 범죄정보를 민간이 활

46) 성범죄지도는 경찰 외에도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sexoffender.go.kr)가 있다. 이 서비스는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

고 있는 것으로, 경찰에서는 성범죄지도 정보를 중복해서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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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일반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많다.47)

범죄지도의 일반공개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있어왔다. 찬성측은 범죄지

도의 공개이후 지역범죄율 감소 등 범죄예방효과가 있다고 본다. 즉 어

느 지역의 학교가 범죄로부터 안전한지, 어느 거리가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예방에 도움을 주고, 범죄율도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측은 범죄지도의 공개는 피해자의 사생

활 및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고, 치안불안 지역이 타지역과 비교되어 

공개될 경우 지역간 갈등, 학생유치 문제, 집값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지도의 공개는 외국에서

도 비교적 최근에 도입되어 그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지적한다.48)

반면, 교통사고 지도의 경우 차량용 내비게이션에서 사고다발지역을 

안내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고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있

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지도와 같은 공공정보를 우선 개방하고, 범죄지도와 같이 논란이 되고 

있는 지도정보는 외국의 시행결과에 따른 효과 등을 참고하여 추후에 공

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외에 전국의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교통초소 

등) 위치정보를 제공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경찰관서 위치를 찾을 수 있

는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47) 하혜영, “외국의 범죄지도 공개ㆍ활용사례와 도입 논의방향”, 이슈와 논점 제42호, 국회입

법조사처, 2010, 2-3면 참조.

48) 위의 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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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경찰 공공정보 제공 방안

1. 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 제고

무엇보다도 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 공공정보를 

담당하는 직원 뿐만 아니라 지휘관은 반드시 모바일 환경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모바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구형 휴

대폰으로 전화와 문자만 이용하는 것으로는 지금의 모바일 환경을 이해

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는 ‘공공정보는 공개하면 귀찮아 지는 것’이

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공공

정보를 활용하면 어떤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공공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담당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이 위탁교

육,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배울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 적극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2. 경찰 공공정보 제공 지침 제정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정보 제공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0-45호, 2010. 7.7)’ 제5조(제공대상정보)와 관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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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제공 지침[시행 2010.7.7] 

[행정안전부고시 제2010-45호, 2010.7.7] 

제5조(제공대상정보) ① 국가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는 모두 제공대상이 된다. 다

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공공정보

  2.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권리자로

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② 국가기관등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2항의 정보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1.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 권리관계

   2. Open API, 다운로드, 시스템 연계 등 제공방식

   3. 네트웍 트래픽, 제공 횟수 제한 등 제공조건

   4. 원문, 메타정보제공 등 제공범위

이에 따라서 경찰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의 정보목록을 작성

해야 하는데, 경찰은 다른 기관과 달리 국가안보, 재판관련, 범죄예방, 

수사 등과 같은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할 수 있는 정보를 보유하고 있

다. 이러한 비공개대상정보를 먼저 식별하고 일반에게 제공할 수 없는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추후 해당정보에 대한 공공정보 요청이 들어 왔

을 때 제공할 수 없는 사유를 정확하게 신청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한

다. 

아울러, 비공개대상정보 외에 경찰의 공공정보 목록을 작성49)하여 경

찰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공공정보 활용 지원센터’에 통보하도록 

한다. 이 공공정보 목록에는 동 지침 5조 3항에 따라 권리관계, 제공방

식, 제공조건, 제공범위를 명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9) 현재 경찰에서는 경찰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DB)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경찰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DB)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

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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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 공개업무는 경찰청의 정보공개청구를 담당하는 경무과(민원

실)에서 담당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공공정보 공개와 관련된 상급

법령, 지침을 반영하여 ‘경찰 공공정보 제공 지침’을 제정하도록 한다. 

이 지침에는 공공정보 공개기준, 관리체계, 공공정보 심사 항목, 공개절

차, 담당 직원의 업무범위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국‧관이 참여하는 ‘경찰 공공정보공개 심의위원회’

를 구성하여 정보공개 사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3. 공공정보 관리방안

현재 경찰에서는 경찰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DB)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가장 먼저 경찰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DB)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모든 경찰의 공공정보를 관련 법령들과 ‘공공정

보 제공 지침’을 준수하면서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공공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공공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해야 하고 공공정보의 

신속한 현행화가 필요하다. 이는 곧 예산과 인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

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는 정보제공과 활용이 용이한 경찰 

공공정보(DB)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이다. 

중장기적으로 경찰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첫째, 공공정보(DB)를 민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즉, 비표준 기술(Active X 등)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웹표준화를 추진하고, 공공정보는 

OPEN API, RSS, XML 등으로 데이터를 쉽게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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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DB)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둘째, 각 지방청, 경찰서, 지구대 단위로 전국에 걸쳐 따로따로 관리하

고 있는 공공정보(DB)를 경찰청 해당 국관기능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도

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 현황파악‧현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4. 앱 공모전을 통한 다양한 경찰서비스 창출 촉진

경찰에서 직접 모바일 서비스(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웹)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산관계로 서비스 개발을 적시에 할 수 없을 수 있

으며, 한 가지 서비스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기도 어

렵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 본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앱 공모전 사례를 

참고하여 ‘경찰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앱 공모전’을 개최하도록 한

다. 경찰에서는 공모전에서 이용할 공공정보 DB를 정하고 ‘판만 벌이면’ 

될 것이다. 관련 부처, 기업, 협회의 협조를 얻으면 예산‧홍보와 관련된 

부분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경찰에서만 직접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보다 공모전을 통하면 기발하고 

편리한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공

모전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활성 시키고, 치안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

사항도 도출할 수 있으며, 모바일 시대에 앞서나가는 첨단경찰 이미지 

형성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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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2010년 6월 29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주최하고 한

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하여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스마트폰 기반 전자

정부 추진 전략세미나’는 정부 및 민간에서 예상인원을 훨씬 넘는 참석

자로 그 열기가 대단하였다. 정부기관에서 온 참석자들은 대부분 ‘우리 

기관에서도 뭔가 서비스를 발굴해서 제공해야 뒤처지지 않을 거라는 분

위기다’라고 하였으며, 민간에서는 ‘정부가 공공정보를 내 놓으면 우리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의욕이 넘쳤다.

참여, 개방, 공유의 Government 2.0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시

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대처하는 정부기관에서는 발 빠르게 공공정

보를 개방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정부 발전에 기여하고 국

민들로 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고 공공정보를 자기 기관의 POWER를 유지하려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공공정보 개방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귀찮은 일을 피하

기 위해 복지부동하는 정부기관은 국민으로부터 비난받을 것이다. 경찰

은 과연 지금 어느 쪽에 가까운가?

본 연구는 경찰이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모바일 경찰서비스를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경찰 공공정보를 검토하고 그 중에서 모바일에

서 이용하였을 때 효과가 높은 공공정보를 우선적으로 도출한 결과 공개

수배자 정보, 실종아동 정보, 사이버범죄 예방정보, 유실물 정보, 지도정

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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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은 공공정보 제공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환

경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모바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경찰 공공정보 제공 지침’을 제정하고  

공공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국‧관이 참여하는 ‘경찰 공공정보공개 심의위

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셋째, 공공정보(DB)를 민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전

국 경찰관서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공공정보(DB)는 경찰청 해당 국관

기능에서 통합하여 관리해야 하며, 비전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정

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경찰 공공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앱 공모전’을 개최하여 다양한 

경찰서비스의 창출을 촉진하도록 한다. 

아울러 경찰은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모바일 경찰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서비스 특성상 민간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경찰 서비스를 모바

일로도 제공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찰은 조직의 특성상 공공정보 개방이라는 화두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정부와 Government 2.0을 선도하는 경찰

이 되기 위해서 경찰은 국민에게 유용한 공공정보는 과감하게 개방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모바일 경찰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치안서비스는  

향상되고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다. 경찰은 국민 곁에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며 지금보다 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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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공공정보 제공 지침 제정

행정안전부고시 제2010-45호, 2010. 7. 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정보화기본법」제18조,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3

조에 의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공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공공정

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등”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DB등의 정보로

서 국가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3. "공표"라 함은 국가기관등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공정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가기관등의 공공정보 제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공원칙) 국가기관등은 국민이 공공정보를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장 제공대상 공공정보 및 제공 대상자

제5조(제공대상정보) ① 국가기관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는 모두 제공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공공정보

  2.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 권리자

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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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가기관등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정보에 대하여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공

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목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2항의 정보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 권리관계

   2. Open API, 다운로드, 시스템 연계 등 제공방식

   3. 네트웍 트래픽, 제공 횟수 제한 등 제공조건

   4. 원문, 메타정보제공 등 제공범위

 

제6조(제공대상자) 이 지침에 따라 공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자연인, 법인 및 

단체로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제7조(공공정보활용지원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하여 공

공정보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민간활용 가능한 공공정보 목록 안내

   2. 공공정보 제공관련 국가기관등과 이용자간 협의중재 및 계약지원

   3. 국가기관등의 공공정보 제공대행

   4. 그 밖에 공공정보의 민간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발굴 및 시행

제3장 공공정보 제공의 신청 및 처리

제8조(공공정보의 제공 신청) ① 공공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

는 국가기관등 또는 지원센터에 별지서식 제1호에 따라 공공정보 제공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등이 공표한 공공정보는 명시된 저작권 등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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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따라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신청없이 활용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한 공공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전송속도 저하 등 기

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제공

을 차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지원센터의 공공정보 제공 신청 처리) 지원센터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보 제

공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국가기관등에 동 신청서를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신

청받은 공공정보를 지원센터가 위탁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의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지원센터가 직접 공공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정보 제공 신청의 처리) ① 국가기관등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보 제공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 제2호의 양식으로 제공여부를 

통지하고 그에 따라 공공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제3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

간 이내에 제공여부를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별지서식 제2호에 그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필요시 지원센터에 공공정보 제공 대행, 계약지원 등 업무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공공정보의 제공신청 처리) ① 국가기관등은 신청받은 공

공정보에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고 권리자로부터 타인에 대한 제공허락

을 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보유한 공공정보의 저작권 등 권리관계에 대한 자문을 한국저작권위원

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정보 제공방법 및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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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공방법)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 제공방식을 변경함에 있어 이를 활용하고 있

는 신청인의 서비스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공공정보를 별도의 신청없이 활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은 네트웍 트래픽 제한 등 제5조제3항제3호의 명시된 제공조건에도 불구하

고, 정보시스템 부하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과 협의를 통해 제공조건을 달리하여 공공정

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비용부담)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정보를 보유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정보 제공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실비는 공공

정보 제공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증설비용, 제공에 소요된 전자

기록매체 비용 등을 말한다.

제14조(제공 중단 등의 조치)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

보 제공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자가 별지서식 제2호의 제공조건을 위반

하여 활용하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자가 국가기관등이 명시한 제5조

제3항제1호의 권리관계를 위반하여 활용하는 경우

  3. 정보시스템에 상당한 부하가 발생하여 기관 본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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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공정보 제공신청서

신청인

이 름

(법 인 명 등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 업 자 (법 인 · 

단체)등록번호

주 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공 공 정 보 명

이 용 목 적

이 용 기 간

제 공 방 법

(희망하는제공방법에 

대한 우선순위 표시)

구분 우선순위(1~3)

□ 웹(HTML 등) 파싱

□ OpenAPI, API, 시스템(DB) 연계 등

□ 파일 다운로드(온라인)

□ 파일 배송(전자기록매체 등)

□ 기타(                   )

    공공정보 제공 지침 제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공정보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신청인이름

접수자 직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 공공정보 제공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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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공공정보 (□제공 □보류 □미제공) 결정통지서

수신자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공 공 정 보 명

제 공 내 용

제 공 방 식

□ 웹(HTML 등) 파싱

□ OpenAPI, API, 시스템(DB) 연계 등

□ 파일 다운로드(온라인)

□ 파일 배송(전자기록매체 등)

□ 기타(                   )

제 공 조 건

( 비 용 및 수 수 료 )

제 공 일 시

미제공(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공공정보 제공 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정보 제공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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